
(14) 장기주택마련저축특약 

 

제 1 조(저축방법 및 저축한도) ①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300 만원 

범위내에서 1 만원 단위로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02.1.1> 

제 2 조(이율변경때 처리)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이율로 기간을 

구분하여 적용한다. 

제 3 조(주택자금대출)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대출자격을 갖춘 때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

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. 

 

 

 

 

  


